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협약서

주민자치를 실시한지 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 위원 회 제도 하에서   20 ( )

주민은 아직도 주민자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고 주민은 아직도 자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웃을 즐겁게 위하고 주민들의 미덕이   

마을의 바람직한 공덕이 되는 주민자치제도와 주민자치정책이 아직도 우리

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국가는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  한 

분권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 

자치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 

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함에 필요조건인 주민자치를 실질화  

하기 위한 국민협약을 맺어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자치를 하도록 , 

하는데 적극 협력하여 주민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은 공동체로 만드는데 

기여하기로 한다. 



협 약 사 항 【 】

첫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구성하는 주민회이고 마을에서 구성하는 마을
회이고 주민들이 자치하는 자치회임을 확인한다. 

첫째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되 간섭을 ,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첫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정하는 규약에 의하여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하여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첫째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을 결속하고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첫째,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속한 입법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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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 국회의원 후보 21 000 한국주민자치중앙회


